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

△847,950570,507,768 571,355,718 [국비3,928,002 기금592,475 양여금1,169,000]

2110
문화관광               

△10,030,36253,917,988 63,948,350 [국비2,798,280 기금167,121]

2119
시립미술관운영         198,5893,770,625 3,572,036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291,1143,022,533 2,731,419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110,9971,399,900 1,288,903  

101 110,997인건비 1,399,900 1,288,903  

59,852 01795,512 735,660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596,634)

24,408  ·5급                    1,984,9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79,534  ·6급                    1,617,000 * 4명 * 12월 * 1.0247 =

91,264  ·7급                    1,237,000 * 6명 * 12월 * 1.0247 =

82,056  ·8급                      953,300 * 7명 * 12월 * 1.0247 =

48,812  ·기능7급                1,323,2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49,296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1,336,3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15,890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1,292,2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108,300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 978,600 * 9명 * 12월 * 1.0247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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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287  ·연구관                 1,243,2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64,409  ·연구사                 1,047,600 * 5명 * 12월 * 1.0247 =

17,378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9,256,000 * 3% =

상여금 (=198,878)

99,439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596,634,000 * 2/12  =

99,439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596,634,000 * 2/12  =

10,848 02175,838 164,990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초과근무수당 (=72,295)

  ·시간외근무수당 (=72,295)

2,443    –5급             7,641 * 1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8,291    –6급             6,483 * 4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    –7급 및 기능7급

16,741                      5,818 * 9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    –8급 및 기능8급

16,667                     5,213 * 10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,495    –기능9급         4,675 * 1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2,172    –기능10급        4,230 * 9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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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37    –연구관          7,620 * 1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9,943    –연구사          6,220 * 5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2,106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189,000 * 3% =

정액수당 (=103,543)

  ·가족수당 (=25,440)

11,232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30,000 * 40명 * 0.78 * 12월  =

14,208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20,000 * 40명 * 1.48 * 12월 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11,326)

949    –중학교(1,2학년)     44,460 * 40명 * 0.2 * 2/3 * 4회  =

1,977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 185,300 * 40명 * 0.2 * 1/3 * 4회 =

8,400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328,100 * 40명 * 0.16 * 4회  =

  ·정근수당 가산금 (=41,520)

10,92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7명 * 12월  =

13,200    –20년∼25년미만                110,000 * 10명 * 12월  =

6,720    –15년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80,000 * 7명 * 12월  =

6,480    –10년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60,000 * 9명 * 12월  =

4,200    –5년∼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50,000 * 7명 * 12월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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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  ·위험근무수당(을종)                20,000 * 5명 * 12명  =

  ·대우공무원수당 (=14,529)

14,105    –대우공우원 수당      19,117,950 * 6% * 12월 * 1.0247 =

424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,105,000 * 3% =

  ·특수업무수당 (=9,528)

    –기술업무수당 (=600)

360      6∼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2명 * 12월  =

240      8∼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12월  =

    –가산금 (=1,200)

720     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* 12월  =

480      산업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명 * 12월  =

240    –사서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 =

360    –전기안전관리담당자수당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 =

120    –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       10,000 * 1명 * 12월  =

5,760    –연구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80,000 * 6명 * 12월  =

480    –자동차운전업무담당              40,000 * 1명 * 12월  =

600    –전산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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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    –장려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14,000 * 1명 * 12월  =

39,141 03413,954 374,813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연봉직 (=123,030)

  ·연봉 (=113,925)

    –관장(계약직"가"급)

44,455                   43,805,000 + (43,805,000 * 60% * 2.47%) =

    –연구관(계약직 "가"급)

66,151     (32,592,000 * 2명) + (32,592,000 * 2명 * 60% * 2.47%) =

3,319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(44,455,000 + 66,151,000) * 3% =

  ·초과근무수당 (=4,193)

    –시간외근무수당("가"급 연구관)

4,070                      6,365 * 2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23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70,000 * 3% =

  ·가족수당 (=960)

720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* 12월  =

240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3,9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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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83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             185,300 * 2명 * 4회  =

2,469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308,525 * 2명 * 4회  =

청원경찰 (=290,924)

  ·급여 (=146,146)

141,889    –봉급               1,049,000 * 11명 * 12월 * 1.0247  =

4,257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,889,000 * 3%  =

  ·상여금 (=46,280)

24,358    –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146,146,000 * 2/12  =

21,922    –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146,146,000 * 1.8/12  =

  ·초과근무수당 (=79,643)

    –시간외근무수당

50,185                     4,947 * 11명 * 75시간 * 12월 * 1.0247 =

27,138    –야간근무수당    13,192 * 11명 * 365일 * 1/2 * 1.0247 =

2,320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(50,185,000 + 27,138,000) * 3% =

  ·가족수당 (=6,997)

3,089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30,000 * 11명 * 0.78 * 12월  =

3,908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20,000 * 11명 * 1.48 * 12월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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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2,978)

261    –중학교(1,2학년)    44,460 * 11명 * 0.20 * 2/3 * 4회  =

544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 185,300 * 11명 * 0.2 * 1/3 * 4회 =

2,173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308,525 * 11명 * 0.16 * 4회  =

  ·정근수당 가산금 (=8,400)

2,880    –15년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80,000 * 3명 * 12월  =

4,320    –10년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60,000 * 6명 * 12월  =

1,200    –5년∼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50,000 * 2명 * 12월  =

  ·감독자 수당 (=480)

240    –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 =

240    –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12월  =

1,156 0414,596 13,440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전시실 도우미 (=13,598)

  ·인부임 (=13,598)

7,263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4,210 * 1명 * 300일 =

2,421    –상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263,000 * 4/12 =

606    –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7,263,000 * 1/12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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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1    –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4,210 * 1명 * 12일 =

243    –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4,210 * 1명 * 10일 =

1,574    –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24,210 * 1명 * 65일 =

1,200    –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비인부임 (=998)

204  ·고용보험            일용인부임 총액  13,598,000 * 1.5% =

612  ·국민연금            일용인부임 총액  13,598,000 * 4.5% =

82  ·산재보험료          일용인부임 총액  13,598,000 * 0.6% =

101 100
인건비

  ·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80,1171,622,633 1,442,516  

201 104,039일반운영비 856,629 752,590  

95,259 01847,849 752,59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418,431)

300  ·각종서식(당직근무일지 등) 인쇄     5,000 * 12종 * 5권  =

  ·당직용 비품 및 세탁료 (=600)

300    –당직용 침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회 =

300    –사무실 방석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개 * 1회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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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  ·카펫세척(관장실,도서실,자원봉사실)       400,000 * 2회 =

1,449  ·사무용 복사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368  ·복사기 토너 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12통 * 3대  =

704  ·팩스토너                           88,000 * 4개 * 2대  =

5,940  ·레이져프린터 토너                 198,000 * 5대 * 6개  =

1,000  ·사무용품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4회  =

  ·신문구독 (=1,332)

1,008    –중앙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7부 * 12월 =

324    –지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3부 * 12월  =

156  ·물가자료지 정기구독                     13,000 * 12월  =

8,800  ·사무실파티션(칸막이)설치 1식          8,800,000 * 1식  =

2,568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열람용 연속간행물 구독 (=2,256)

960    –국내잡지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종 * 12월  =

1,080    –국외잡지                        18,000 * 5종 * 12월  =

216    –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2종 * 12월  =

2,000  ·디지털콘텐츠구입(CD,DVD)                 80,000 * 25점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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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도서자료실정보검색코너 소프트웨어 (=669)

99    –한글2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500 * 2대 =

372    –MS-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,000 * 2대 =

88    –밤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,000 * 4대 =

110    –V3 PRO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500 * 4대 =

100  ·초고속 국가망 가입비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회  =

  ·미술관 소식지 발간 (=6,800)

6,000    –인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750 * 4,000매 * 2회  =

8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매 * 2회  =

240  ·관람권 인쇄(단체)                       120 * 2,000매  =

260  ·각종 장부 인쇄(6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기획전시 홍보물 제작 (=20,120)

6,000    –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1,500 * 1,000매 * 4회  =

8,0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200 * 10,000매 * 4회  =

1,200    –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4회 * 3개소  =

1,000    –홍보용엽서                      20 * 25,000매 * 2종  =

320    –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4회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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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0    –육교현판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4회 * 2개소 =

2,000    –벽면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4회 =

10,000  ·미술관 안내책자 제작                 10,000 * 1,000부  =

  ·전시안내판 (=8,739)

3,600    –전시설명판(전지)                     144,000 * 25개  =

3,024    –작가(소주제) 설명판                  18,000 * 168개  =

400    –실내안내판(2종)                        6,250 * 64개  =

120    –야외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500 * 16개  =

1,595    –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50 * 1,100개  =

  ·작품운송,포장 및 설치 (=103,000)

49,000    –국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7개전  =

54,000    –해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54,000,000 * 1개전  =

  ·이동미술관 운영 (=1,970)

1,5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* 5,000매  =

200    –플래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회  =

150    –전시설명판(전지)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개  =

120    –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30점 * 2회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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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자원봉사자 운영 (=600)

100    –우수봉사자 표창장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매  =

200    –자원봉사자 격려용 연하장 및 봉투인쇄  2,000 * 100매  =

300    –자원봉사자실 소모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  ·청소용역원가조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535  ·오수정화조청소료                        13,000 * 195㎥ =

400  ·도시가스정기검사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526  ·저고가수조청소료                   4,100 * 430㎥ * 2회 =

120  ·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료                  60,000 * 2대  =

350  ·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승강기 매월 정기 점검수수료 (=5,640)

3,600    –승객용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대 * 12월  =

2,040    –화물용 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1대 * 12월  =

6,000  ·소방시설 정기 검사수수료              3,000,000 * 2회  =

286  ·용두산미술관 오수정화조 청소료          13,000 * 22㎥  =

5,337  ·청사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70 * 6,353평 * 12회  =

3,330  ·화장실 방향제                     7,500 * 37개 * 12회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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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00  ·사진판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4개 =

64,000  ·기획전도록 제작                  10,000 * 800부 * 8회  =

4,000  ·슬라이드촬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00매  =

3,200  ·원고번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0매 * 8회  =

10,000  ·보존수복 평가수수료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0점 =

  ·월간지 구독 (=2,592)

864    –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6종 * 12월  =

1,728    –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000 * 9종 * 12월  =

  ·국공립미술관큐레이터 워크샵개최 (=1,060)

1,0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매 * 2인 =

6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1회 =

  ·학술세미나운영 (=2,900)

2,0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매 * 4명  =

8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100부 * 2회  =

10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 =

  ·시민미술교양강좌반 운영 (=8,100)

6,0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매 * 20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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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200부 * 2회 =

20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4회  =

300    –수료증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150매 =

  ·어린이미술강좌반 운영 (=2,500)

1,6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매 * 4명 =

800    –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200부  =

10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 =

3,000  ·논문집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0권  =

3,000  ·전시소개 게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회 =

  ·용두산미술전시관 기획전 (=20,700)

4,8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 200 * 4,000매 * 6회  =

14,400    –도록제작 및 봉투제작            8,000 * 6회 * 300부  =

900    –전시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6회  =

600    –현수막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매  =

120  ·용두산미술전시관 월간지 구독            10,000 * 12월  =

  ·국내신인전 (=13,742)

7,000    –도록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700부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800    –슬라이드촬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40매 =

400    –원고번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0매 =

    –전시안내판 (=542)

300      전시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개 =

120      작가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개 =

32      실내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4개 =

10      야외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개 =

80      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40 =

5,000    –운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,000 * 1개전 =

  ·해외전(일본) (=65,022)

4,000    –사진판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40개 =

10,000    –도록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,000부 =

400    –원고번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0매 =

    –전시안내판 (=622)

300      전시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개 =

180      작가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6명 =

32      실내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4개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0      야외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개 =

100      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50개 =

50,000    –운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,000 * 1개전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194,983)

1,088  ·홍보용 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340 * 800매 * 4회  =

  ·자동차 보험료 (=416)

166    –승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50    –탑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차세 (=464)

406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8    –탑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  ·자동차검사료(탑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환경개선부담금 (=2,959)

111    –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848    –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            3,000 * 10명  =

16,200  ·초고속국가망 사용료                1,350,000 * 12개월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전시작품 보험료 (=17,000)

4,500    –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,000 * 0.45%  =

11,000    –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,000 * 0.55%  =

1,500    –소장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,000 * 0.3% =

900  ·국내신인전 작품보험료              200,000,000 * 0.45% =

1,650  ·해외전(일본) 작품보험료            300,000,000 * 0.55% =

110  ·도시가스배상책임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소방협회비 (=84)

36    –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8    –방화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0  ·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  ·위성방송수신기설치비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대 =

1,200  ·위성방송수신료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대 * 12월 =

  ·미술관 전기요금 (=101,841)

42,452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5,360 * 600㎾ * 12월 * 1.1  =

59,389    –사용요금         62.2 * 350㎾ * 8시간 * 310일 * 1.1  =

  ·오수정화조 전기요금 (=7,26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486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4,280 * 44㎾ * 12월 * 1.1  =

4,774    –사용요금            50 * 35㎾ * 8시간 * 310일 * 1.1  =

  ·용두산미술관 전기요금 (=12,519)

5,731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5,360 * 81㎾ * 12월 * 1.1  =

6,788    –사용요금          62.2 * 40㎾ * 8시간 * 310일 * 1.1  =

  ·상하수도 사용료 (=9,252)

6,600    –상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550,000 * 12월  =

2,652    –하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7,800,000 * 34%  =

6,00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대 * 12월  =

720  ·전용회선 요금                   30,000 * 2회선 * 12월  =

2,400  ·도록발송 우편요금                 3,000 * 200부 * 4회  =

8,750  ·소장작품 보험료                 3,500,000,000 * 0.25%  =

2,025  ·전시작품보험료(용두산)         3,000,000 * 150 * 0.45% =

<위탁교육비> (=70)

50  ·소방,가스안전관리자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  ·열관리,검사기기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14,93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80  ·일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68일 * 1명  =

3,650  ·숙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65일 * 1명  =

  ·회의수당 (=3,000)

1,500    –운영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* 3회  =

1,500    –작품수집심의위원회              50,000 * 10명 * 3회  =

200  ·국공립미술관큐레이터워크샵발제수당       100,000 * 2명 =

400  ·전시관련 설명토론회 발제수당      100,000 * 1명 * 4회  =

  ·학술세미나 발제수당 (=600)

400    –발표자 발제수당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2회  =

200    –토론자 발제수당                  50,000 * 2명 * 2회  =

2,000  ·시민미술교양강좌 강사수당        100,000 * 20명 * 1회  =

2,000  ·미술실기 강사수당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20회  =

2,400  ·어린이미술교양강좌강사수당        100,000 * 4명 * 6회  =

<피복비> (=2,480)

2,200  ·청원경찰 제복(하복)              200,000 * 11명 * 1회  =

280  ·청사관리현업근무자 피복비          20,000 * 7명 * 2회  =

<급량비> (=7,525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,525  ·기본업무수행급량비                5,000 * 43명 * 35회  =

<임차료> (=36,000)

4,000  ·작품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8점  =

4,000  ·영상장비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2식 =

28,000  ·해외전(일본) 작품임차료                 700,000 * 40점 =

<연료비> (=63,443)

  ·보일러 냉난방기 도시가스요금 (=60,080)

18,720    –증기보일러              13,000 * 90일 * 8시간 * 2대  =

    –냉온수기 (=41,360)

18,032      냉방                    16,100 * 70일 * 8시간 * 2대  =

23,328      난방                    16,200 * 90일 * 8시간 * 2대  =

  ·유지연료비 (=1,803)

562    –증기보일러                          18,720,000 * 3%  =

1,241    –냉온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,360,000 * 3%  =

1,560  ·발전기연료비             600 * 100ℓ * 0.5시간 * 52주 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03,874)

2,600  ·업무용 PC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3대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2,333  ·건물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1,017 * (21,426 + 533)  =

3,286  ·통신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657,108,000 * 0.5%  =

9,000  ·전기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450,000,000 * 2%  =

2,000  ·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 =

3,000  ·전시조명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회  =

2,000  ·강당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 =

21,403  ·기계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713,423,000 * 3%  =

3,000  ·증기보일러세관 일반정비               1,500,000 * 2대  =

152  ·조경장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3,035,000 * 5%  =

10,000  ·냉온수기세관 및 일반정비              5,000,000 * 2대  =

3,695  ·소방 및 방재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36,941,000 * 10%  =

5,437  ·각종펌프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36,245,865 * 15%  =

2,418  ·오수정화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48,348,788 * 5%  =

1,300  ·전동식 리프트기 유지비        40,000,000 * 6.5% * 50%  =

2,550  ·백남준 작품 유지관리비              30,000,000 * 8.5%  =

200  ·피아노유지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회 =

  ·건물자동제어설비유지비 (=4,50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500    –조명자동제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1회 =

1,500    –전력자동제어시스템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1,500    –공조자동제어시스템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5,000  ·방범설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,000 * 1회 =

<차량선박비> (=6,113)

4,156  ·승용차(중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57  ·화물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780 028,780 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전시개막식 관련용품 (=2,040)

1,080  ·안내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* 300부 * 6회 =

360  ·초청장봉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* 1,800부 =

600  ·행사용품(가위,코사지,테이프 등)          100,000 * 6회 =

사생대회 (=5,540)

2,000  ·안내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* 10,000매 * 2회 =

  ·상장 (=2,400)

1,500    –특선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50명 * 2회 =

900    –입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150명 * 2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용품구입 (=860)

600    –켄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* 2,000매 * 2회 =

60    –옥당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* 100매 * 1회 =

200    –4절 켄터지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100매 * 1회 =

280  ·사생대회 및 시상식용 현수막 제작    70,000 * 2개 * 2회 =

이벤트행사 홍보 (=1,200)

1,000  ·팜플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회 =

201 200
일반운영비

  ·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개 =

202 △27,658여비 49,668 77,326  

699 0135,779 35,080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4,60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10,000 * 41명 * 5회 * 12월  =

출품작품 반입 및 반출여비

1,797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개전 * 2회  =

998선진미술관 비교견학                    49,900 * 5명 * 4일  =

2,994작품수집,연구조사 및 행사참석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 =

4,491전시협의 및 작품,작가 선정      49,900 * 3명 * 3일 * 10회  =

899전국미술관 회의참석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16,568 034,589 21,157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전시협의 및 현지작품,작가선정 (=4,589)

1,389  ·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389,000 * 1명 =

3,200  ·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200,000 * 1명 =

△11,789 049,300 21,089 외빈초청여비                    

해외전(일본) 작가 초청 (=9,300)

5,520  ·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,000 * 6명 * 2회 =

2,880  ·숙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6명 * 4박 =

202 900
여비

  ·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6명 * 5일 =

203 26,480업무추진비 141,110 114,630  

0 013,000 3,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000관장(4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21,290 1,29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,29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3명  =

200 033,800 3,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,900전시회 행사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95% =

1,900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외빈 선물            2,000,000 * 95%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6,280 04133,020 106,74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직책급 업무추진비 (=7,200)

4,800  ·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 =

1,200  ·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 =

1,200  ·학예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 =

31,200대민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2명 * 12월  =

직급보조비 (=90,240)

14,400  ·계약직(가급)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3명 * 12월  =

3,00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 =

7,440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4명 * 12월  =

15,120  ·7급 및 기능7급                   140,000 * 9명 * 12월  =

13,860  ·8,9급 및 기능8,9급              105,000 * 11명 * 12월  =

10,260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 * 9명 * 12월  =

3,000  ·연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 =

9,300  ·연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5명 * 12월  =

13,860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11명 * 12월  =

203 4,38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(300,000 + 5,000 * 13명) * 12월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4 64,733복리후생비 432,454 367,721  

58,320정액급식비(청경포함)                 90,000 * 54명 * 12월  =

교통보조비(청경포함, 연봉직 제외) (=75,840)

  ·호봉직 (=60,000)

31,200    –5급‾7급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20명 * 12월  =

28,800    –8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20명 * 12월  =

15,840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1명 * 12월  =

명절휴가비 (=92,849)

74,580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596,634,000 * 1.5/12  =

18,269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급여총액 146,146,000 * 1.5/12  =

연가보상비 (=50,698)

37,290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596,634,000 * 18/288  =

4,273  ·계약직            연봉총액 113,925,000 * 60% * 18/288  =

9,135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급여총액 146,146,000 * 18/288  =

가계지원비 (=154,747)

124,299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596,634,000 * 2.5/12  =

204 30,448
복리후생비

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급여총액 146,146,000 * 2.5/12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6 9,576재료비 58,545 48,969  

2,120 0141,920 39,800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400전시장 설치재료비(철물테이프등 20종)        100,000 * 4회  =

수목관리 (=5,200)

500  ·지주목 보수자재(녹화테이프등)           250,000 * 2회  =

1,200  ·초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300본 * 4회  =

1,600  ·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400포  =

500  ·농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봉  =

1,000  ·조경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 =

400  ·수목관리자재(전정가위외 10종)           10,000 * 40개  =

3,000오수정화조약품(염소소독제외 2종)          1,000,000 * 3회  =

10,000기계보수자재(공조기 휠타외 기자재)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720냉각탑약품(냉각수 살균소독제)               43,000 * 40개  =

전기보수 자재 (=12,000)

3,000  ·차단기외 9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00  ·전기조명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1,000개  =

3,000통신설비보수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000전시작품 좌대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작품보호용 케이스제작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0개  =

1,000해외전(일본) 전시작품 좌대 제작비           200,000 * 5개  =

1,000해외전(일본) 작품보호용케이스제작           200,000 * 5개  =

전시설치 및 철거포장재료비(용두산미술전시관)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회  =

7,456 0216,625 9,169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1,163작품설치,철거 일반인부(4명,3일,4회)                        =

수목관리작업인부임 (=8,234)

1,453  ·전정작업(4명, 1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27  ·제초작업(5명, 2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27  ·예초작업(2명, 1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37  ·방재,시비,식재,지주목정비(4명, 20일)                   =

1,090  ·수목객토작업(3명, 15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779도서자료실 정리(1명, 28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비인부임 (=449)

102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779,000 * 1.5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6  ·국민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779,000 * 4.5% =

206 41
재료비

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779,000 * 0.6% =

301 2,947일반보상금 77,527 74,580  

2,947 0974,277 71,33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이벤트 공연자 실비보상 (=4,000)

4,000  ·공연자 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400,000 * 1단체 * 10회 =

300사생대회 심사위원 실비                  50,000 * 3명 * 2회 =

40,000전시실 자원봉사자 보상               10,000 * 16명 * 250일 =

600이동미술관 자원봉사자 보상       10,000 * 2명 * 15일 * 2회 =

350통역 자원봉사자 보상                    35,000 * 2명 * 5일 =

전시작품 참여작가 등 실비보상 (=8,910)

  ·국내 (=8,910)

3,900    –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30명 * 2회 =

2,760    –숙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46,000 * 30명 * 2박 =

2,250    –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30명 * 3일 =

1,000시민미술교양강좌강사 항공료            142,800 * 7명 * 1회 =

572학술세미나발제자 항공료                142,800 * 2명 * 2회 =



과     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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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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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7어린이미술교실강사 항공료              142,800 * 2명 * 3회 =

9,000전시기획제작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8명 =

7,500전시커미셔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5명 =

국내신인전 작가초청보상 (=1,188)

520  ·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4명 * 2회 =

368  ·숙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,000 * 4명 * 2박 =

300  ·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4명 * 3일 =

0 113,250 3,2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,000사생대회 시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0명 * 2회 =

301 250
일반보상금

우수자원봉사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명 =

405 0자산취득비 6,700 6,700  

0 026,700 6,70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미술도서 (=6,700)

3,000  ·국내도서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50권 =

2,500  ·국외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0권 =

405 1,200
자산취득비

  ·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30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

△92,525748,092 840,617  



과     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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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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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92,525748,092 840,617  

207 16,961연구개발비 44,000 27,039  

16,961 0244,000 27,039 전산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

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비 (=14,000)

8,000  ·추가자료구축용 프로그램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  ·애니메이션 및 디자인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7 30,000
연구개발비

침입차단시스템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0민간이전 103,696 103,696  

0 05103,696 103,696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07 103,696
민간이전

청사 청소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000 * 6,481평  =

401 △92,600시설비및부대비 44,000 136,600  

△92,600 0144,000 136,6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7,000홍보게시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3,500,000 * 2개소 =

7,000현수막게시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1식 =

8,000전시실 작품설치 이동공간조성               2,000,000 * 4식 =

18,0003층전시장 벽체도장(3,653.2㎡)             18,000,000 * 1식 =

401 4,000
시설비및부대비

야외광장 편의시설 설치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4개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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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5 △16,886자산취득비 556,396 573,282  

△16,886 01556,396 573,282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사무가구교체 (=15,760)

5,100  ·책상(보조책상 포함)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30개 =

2,912  ·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,000 * 26개 =

516  ·모서리탁자(프린터용)                     129,000 * 4개 =

520  ·서랍장(담당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4개 =

147  ·원탁테이블(목재.원형)                    147,000 * 1개 =

325  ·의자(원탁테이불용)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5개 =

6,240  ·캐비넷(목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,000 * 40개 =

청경근무실 비품구입 (=960)

500  ·TV(25인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대 =

460  ·냉장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,000 * 1대 =

도서자료실 정보검색코너 장비구입 (=5,400)

3,400  ·검색용P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700,000 * 2대 =

900  ·레이져프린트(A3)  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1대 =

1,000  ·스캐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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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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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 ·CD-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대 =

9,000냉난방기(도서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,000 * 1대 =

200민원용 유모차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대 =

20,000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 서버구입          20,000,000 * 1대 =

316정보관리실 캐비넷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158,000 * 2대 =

정보관리실 작업용탁자구입 (=960)

210  ·탁자(사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,000 * 1개 =

750  ·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,000 * 6개 =

3,800학예실 칼라레이져프린터                    3,800,000 * 1대 =

500,000소장품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